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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2016년 상표법 전부개정 당시 기존 상표법의 ‘상표’ 정의 규정(‘상품을 생산∙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

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’)에서 ‘업으로 영위하는’ 부분을 삭제하여 ‘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

여 사용하는 표장’으로 정의하였으나, 특허청의 ‘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(2016. 2.)’에 따르면 ‘상품’에서의 ‘商’은 ‘상업’의 준말인데, ‘상품을 생

산∙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’라고 표현하는 것은 ‘商’의 개념과 불필요하게 중첩되어 삭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, 개인적인 범

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해석상 ‘상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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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응준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ejjeon@law-lin.com 

 

 
 

 

김기정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kjkim@law-lin.com 

https://law-lin.com/


 

 

 
 

 

신호준  변호사 

T. 02-3477-8695 
E. hjshin@law-lin.com 

 

  

 

이 메일을 수신 거부하려면 lin-newsletter+unsubscribe@law-lin.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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